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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행정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중단

∘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 감경(50%) : 배기량 2,000cc 

초과 5,000만원 미만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

 - 면제 : 그 외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ㆍ등록, 계약체결

 - 감면 제외 : 배기량 관계없이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의 도와 계약체결

•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중단
 - 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면제 유지

   ※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1에 따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1.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031-8008-2865
○

지방재정 
투자심사

∘ 정기심사 연 3회

 

구분 접수 완료
1차 1. 31. 3. 31.
2차 4. 30. 6. 30.
3차 8. 31. 10. 31.

• 정기심사 연 4회로 확대

  

구분 접 수 완 료
1차 1. 1. 2월 말
2차 3. 31. 5. 31.
3차 6. 15. 8. 15.
4차 8. 25. 10. 25.

지방재정투자
사업심사규칙 

제4조
(’20.1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031-8008-2865
○

자치경찰제 실시

< 신 규 > • (임무) 생활안전, 교통활동, 안전관리, 일부 수사
• (道자치경찰위원회)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 자치경찰사무의 목표수립 및 평가, 감사, 인사 등
• (의의) 지방행정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경찰법
(’21.1.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31-8008-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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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확대 

시행

∘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확대 시행
 -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추가 확대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0.12.10.)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031-8008-2146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법」,「5.18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의 유족이 
신청 시, 선순위자만 수수료 면제

•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

자법」의 유족이 신청 시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 출생신고된 자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21.3.1.)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031-8008-2146
○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표시번호를 폐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20.10.5.)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031-8008-2146
○

행정사법
개정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 1차 시험(전부) 
   : 10년이상 근무 + 7급이상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강화
 - 1차 시험(전부)
   : 10년이상 근무 + 7급 5년이상

행정사법
(’21.6.10.)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031-8008-2256
○

 - 2차 시험(일부) 
   : 15년이상 근무 + 7급이상
     5급 5년이상

 - 2차 시험(일부)
   : 15년이상 근무 + 6급 8년이상 10년이상 근무 
    + 5급 5년이상

∘ 행정사협회 다수 존재 및 
  의무가입 불필요
 - 각 시․도와 위․수탁 협회 주관
   (8개 협회)

• 행정사협회 단일화 및 의무가입 규정 신설
 - ‘대한행정사회’에서 실무교육 주관
   (’21년 설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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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 신 규 >
< 신 규 >
< 신 규 >

• 행정사 연수교육 의무화(시도에서 주관)
• 행정사법인 설립규정 신설
• 행정사 윤리의무 규정 신설
 - 퇴직 전·후 1년간 근무한 행정기관 업무 수임제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 민원인이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
발급 절차를 거쳐 민원인에 교부

•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 민원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신청
 -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 여권 수령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20.12.18.)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031-8008-2991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연령·혼인 여부 무관하게 세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
택자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 경기도 취득가액 4억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21.12.31.)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36조의3
(’21.8.12.)

자치행정국
(세정과)

031-8008-4154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담배사업
법」상 담배)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확대
 - 「담배사업법」상 담배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지방세법 
제47조

(’21.1.예정)

자치행정국
(세정과)

031-8008-4135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주민세 세세목 변경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 사업소분 납기 7월

• 주민세 세세목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재산

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 사업소분 납기 8월
• 사업소분에 지방교육세 부과

지방세법 
제74조

(’21.1.예정)

자치행정국
(세정과)

031-8008-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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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비영업용 3륜이하 
소형자동차 

세율 체계 개편

∘ 단일세율
 - 배기량 125cc 초과 : 18,000원
  

• 차등세율
 - 배기량 125cc 초과 260cc 이하 : 18,000원
 - 배기량 260cc 초과 1,000cc 이하 : 36,000원
 - 배기량 1,000cc 초과 : 54,000원
 - 그 밖의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18,000원

지방세법 
제127조

(’21.1.예정)

자치행정국
(세정과)

031-8008-4135
○

임대주택 
감면요건 강화 등

∘ 단기 임대주택: (요건) 4년 이상 
임대

∘ 장기 임대주택: (요건) 8년 이상 
임대

• 단기(4년)임대, ‘아파트’장기(8년) 매입 임대 유형 
폐지

•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31조

(’21.1.예정)

자치행정국
(세정과)

031-8008-4161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 
직접전달 또는 우편전달 
(전달체계 한계)

 - 통리장 직접전달
 - 등기우편

• 모바일을 통한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 본인동의 선행 필요
 - 교육훈련 참석률 향상 및 비효율적 전달시스템 개선
 - 모바일 설문서 작성 및 출결처리

민방위기본법 
제24조

(’21.3.2.)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031-8030-2533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 신 규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 소음대책지역 지정 : 80WECPNL이상
 - 지급액 : 1인당 월 3~6만원
 ※ ’21년도 국방부 소음영향도 평가후 소음대책지역 지정
    ’22년도부터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금 지급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1.27.)

균형발전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031-8030-2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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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신 규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지원
  - 생활보조비 :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가구 월 10만원
  - 장제비 : 사망 시 100만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

(’21.1.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31-8008-4088

○
(서울, 
전남, 
광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 일반재산 
  - 시 지역 : 242백만원 이하 
  - 군 지역 : 152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시 지역 : 257백만원 이하
 - 군 지역 : 160백만원 이하
• 위기사유 중 경찰ㆍ소방서 연계가구 인정 (신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0.12.15.)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2427
○

< 제도개선 등 기준완화> 

• 의료비 요청기한 : 퇴원전

• 사례관리 지원 : 기타 비용

• 긴급심의 : 적정성 심사

• 의료비 요청기한 :  퇴원 전 ⇢ 퇴원 전ㆍ후
                           (퇴원 후 30일 이내)

• 사례관리 지원 구체화로 위기도민 지원 강화
 - 기타비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추가
• 긴급심의 절차 간소화 
 - 적정성 심사<전체> → 기준충족 시 심사 생략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변경기준 적용)
 - 1인가구 :  474,600원
 - 4인가구 : 1,266,900원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1.1.1.)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2427
○



- 6 -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긴급복지
지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474,600원
 - 4인가구 : 1,266,900원  

긴급복지지원법 
(’21.1.1.)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2427
○

위기이웃 
발굴 지원

< 신 규 > • 위기이웃발굴 지원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
  (’20. 10월 신설)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비(월 1만원, 민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 지원(연 1만5천원 내)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4.)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3362
○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신 규 > •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단 운영
 - 지원대상 : 도내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유족의 신청에 따른 지원 
 - 지원내용 : 태극기 관포식 및 장례의전 지원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1.1월 예정)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3363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757,194원
 - 4인 가구 : 4,749,174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1,827,831원  (70,637원 증가)
- 4인 가구 : 4,876,290원 (127,116원 증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1.1.1.)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2416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527,158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548,349원 (21,191원 증가)
 - 4인 가구 : 1,462,887원 (38,135원 증가)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702,878원
 - 4인 가구 : 1,899,670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731,132원 (28,254원 증가)
 - 4인 가구 : 1,950,516원 (50,846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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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878,597원
 - 4인 가구 : 2,374,587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913,916원 (35,319원 증가)
 - 4인 가구 : 2,438,145원 (63,558원 증가)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2416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가구 신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가구 확대
 -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8조의2 

제2항 8호
(’21.1.1.)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확대

∘ 수술비 : 5만원
 -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5만원 지급

• 수술비 : 20만원
 -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20만원 지급
•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장(최대 2000만원)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031-8008-3439

○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 : 30만원/월 
 - 소득하위 40% 초과〜70% 

어르신 : 25만원/월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30만원/월

  

기초연금법 
제5조

(’21.1월 예정)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08
○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0.25%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1.52%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1.1.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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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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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경기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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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시행

전국
공통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

< 신 규 >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역량 강화 지원
 - 사업량 : 1개소
 - 내  용 : 요양요원 상담, 직무교육, 건강관리 지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21.5월 예정)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63

ㅇ
서울,
인천,
강원

공영장례
지원

< 신 규 >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대  상 : 무연고 사망자 450여명
 - 내  용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

(추모의식) 지원으로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21.1.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4382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 24시간 상담 대표전화 운영으로 심리 안전망 구축 경기도 
노인종합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1.4월 예정)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70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1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참여 가능)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안)

(’21.1.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52
○

중장년
인생지원 사업

< 신 규 >
  

•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량 : 2개소
 - 내  용 : 종합상담, 재사회화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21.3월 예정)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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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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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시행

전국
공통

중장년 
전화심리상담 

지원

< 신 규 >
  

• 중장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대  상 : 경기도 거주 중장년 (1인가구, 저소득층)
 - 내  용 : 사례관리(주1~2회 안전확인 및 심리지원)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21.3월 예정)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33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 신 규 >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 대  상 : 경기도 거주 중장년
 - 내  용 : 중장년에게 양성교육프로그램 지원, 수료자

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 제공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21.3월)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34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월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최고30만원/월
- 차상위초과자: 최고25만원/월

• 기초급여액
 - 차상위초과자: 최고30만원/월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액 5만원 인상)

장애인연금법 
제3조

(’21.1.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대상 : 만 6세~ 만64세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자 지원
 -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1.1.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37

○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사업

∘ 경기도 거주 청년에 대한 정
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금 지
원(연 최대 36만원)

 - 만 19세 ~ 34세
  

• 치료비 지원 대상 조정
 - 만 나이 포함한 출생년도 출생자 전체로 확대
   (2021년 기준, 1986년생~2002년 출생자)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1.1.1.)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031-8008-4320
○



- 10 -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경기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백만원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명령(최대1년)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센터등록 필수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초기진단 및 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최대 40만원)
   ※ 센터등록 필수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36만원)
  ※ 상병코드한정, 센터등록 필수

• 초기진단비, 외래진료치료비 지원범위 확대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 비급여치료 및 
   검사비 지원가능
• 치료비신청, 센터등록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개시
 - 24시간 비대면 상담창구 개설,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1.1.1.)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031-8008-4367
○

주거급여 지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 1인 790천원, 4인 2,137천원 등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주거급여 별도 지급 불가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 1인 822천원, 4인 2,194천원 등 금액 상향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청년 분리지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28호

(’21.1.1.)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031-8008-4930
○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임대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대출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 입주 시(자녀無) : 기본 40%

• 임대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대출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대상 확대
 - 입주 시(자녀無) : 기본 40%

道, 자체계획
(’21.1.1.)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031-8008-3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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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시행

전국
공통

 - 입주 후(1자녀 출산) : 60%
 - 입주 후(2자녀 이상 출산) : 100%
  ※ 입주 후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 입주 시 유자녀 수(1자녀) : 60%
 - 입주 시 유자녀 수(2자녀 이상) : 100%
  ※ 입주 시 유자녀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대마씨앗(씨유) 
공통기준 강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놀 기준
  (1) 대마씨앗 : 5mg/kg 이하
  (1) 대마씨유 : 10mg/kg 이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3.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놀(THC) 및 칸나비디올(CBO) 기준
  (1) 삼(대마)씨앗∶THC  5 mg/kg 이하, 
                  CBD 10 mg/kg 이하
  (2) 삼(대마)씨유∶THC 10 mg/kg 이하, 
                  CBD 20 mg/kg 이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0-98, 
’20.10.16)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연구부)
031-250-2571

○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강화

< 신 설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제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규격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③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④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0-114, 
’20.11.26)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연구부)
031-250-2571

○

특수의료용도식품
세분화

< 신 설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연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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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기준 및 규격 신설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기준 및 규격 신설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기준 및 규격 신설

제2020-114, 
’20.11.26)

031-250-2571

온천목욕장 
목욕물 수질기준 

강화

< 신 규 > •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
 - 온천시법 시행규칙 [별표 3]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제11조관련) 
   1. 욕수의 수질기준
    나. 욕조수
      2)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

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
소 농도는 0.2mg/L 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 외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 
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온천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20.9.24.)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031-250
-5002~3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
                     (단위 : 천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인상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
                                              (단위 : 천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21.1월 예정)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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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구분 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만0세반 970 470 500
만1세반 686 414 272
만2세반 527 343 184
만3~5세반 240 240 -
장애아반 1,037 478 559

구분 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인상률
만0세반 1,012 (42) 484 (14) 528 (28) 4.3%
만1세반  713 (27) 426 (12) 287 (15) 3.9%
만2세반  547 (20) 353 (10) 194 (10) 3.8%

만3~5세반  260 (20) 260 (20) - 8.3%
장애아반 1,089 (52) 502 (24) 587 (28) 5.0%

  ※ (  ) 수치는 전년대비 인상액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신 규 >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 「교통안전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 12.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 완료

「교통안전법」 
제55조

(’21.1.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4732
○

어린이집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

∘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 모든 어린이집(20인 이하는 권고)
 -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급식위생관리 개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21.3.예정)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43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매입 지원

∘ 신축‧매입 : 최대 1,798백만원

∘ 당해연도 전액 교부

• 신축‧매입 : 최대 2,157백만원
 -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 친환경 소재 활용 건축을 위

한 추가 비용 지원 
• 2회계연도 분할교부
 - 연내 불용과 이월 최소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21.1.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42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 신 규 > • 센터 개소수 : 4개소 
• 센터 개소 시기 : ’20. 12월 중
• 지 역 : 화성, 파주, 광명 등 4개소(1개소 미정)
• 서비스 내용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21.1.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5
○



- 14 -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ㆍ 학기중 오후 돌봄, 방학 돌봄, 저녁 돌봄, 긴급 돌봄 등 
   ※ 센터 운영 세부내용은 센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지역돌봄 시설 통합지원 및 돌봄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
으로 자립정착금 5백만 원 지급

•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

  (전국 최고)

아동복지법
제38조

(’21.1.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315
○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및 

전담공무원 배치

∘ 아동학대 조사 업무 이관
  (’20.10.1.~)
 -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 시‧군 전담공무원 
 - 8개 시* 27명 전담공무원 

배치완료
  * 성남, 안산, 시흥, 군포, 의왕,
    화성, 여주, 과천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전 시군으로 확대
 - 8개 시․군 27명 → 31개 시․군 143명 배치
 

아동복지법 
제22조

(’21.10.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567
○

가정위탁 
양육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
금 월 20만원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원

아동복지법 
제59조

(’21.1.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588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준비금

지원

< 신 규 > •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생활에 필요한 경비(과비, 교
재비 등) 지원

 - 대학입학준비금 1인당  250만원 이내 지원 

아동복지법 
제59조

(’21.1.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588

○
(서울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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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 신 규 > • 주관부처 : 교육부․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18년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

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 수 혜 자 : 초등학생
• 돌봄장소 : 초등학교 교실(시군 공모 후 학교 선정)
• 사업내용 : 초등학교 돌봄공간 제공, 지자체 돌봄 운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4303(2020.9.15.) 

(’21.1.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5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 신 규 > •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강의 신설
 - 이용대상 : 도내 평생학습강사, 도민
 - 화상강의 신청, 수료증발급 등 학사관리가 가능한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 제공
  ※ 운영방식 : 화상강의 + 학사관리 + 결제기능 
• 오프라인 평생교육 및 학습공간 예약기능 신설
 - 이용대상 : 도민
 - 도 실국·공공기관 오프라인 교육과정 및 시군 평생

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예약할 수 있는 메뉴 신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21.2~4월 

예정)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63
○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 :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재원부담 : 국가(49.6%), 교육청(47.5%), 경기도(2.9%)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21학년도부터)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031-8008-3964
○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확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

경기도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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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생활이 어려운 자활청소년, 
   노동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생활이 어려운 자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제23조
(′21.4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신 규 > • 도내 사업 시행 시·군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규모 : 연 138,000원(분기별 34,500원)
 - 지원대상 : 14개 시·군 / 총 112,607명
   ※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1.1월)

*변동가능성 있음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91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신 규 >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자 
  ·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 참여 혹은 자격증 취득자
 - 사업내용 : 학교밖청소년 자립훈련·자격취득 수당 지원
 - 지원규모 : 28개 시․군 / 총 1,500명
   ※ 수원, 과천, 연천 미참여
 - 소 요 액 : 227,525천원(도비 68,261, 시군비 159,264)
 - 지 원 액 : 자립훈련참여수당 20~25만원, 
             자격취득수당 20만원(각 연1회/1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지원 등) 
(’21.1월)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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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 신 규 > •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 지원대상 : 동북부 6개 시군, 유아(만3세) 대상
 - 사업내용 : 전문가 추천도서 책꾸러미 정기 배송 및 

독서지도사 독서코칭 운영 
 - 지원규모 : 6개 시․군 / 총 3,571명
    ※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연천, 가평
 - 소 요 액 : 893,000천원(도비 전액)
 - 지원내용 : 유아1인당 월1회 5권(연50권) 및 독서

지도사 파견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3조 

(’21.4월 예정)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4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신 규 >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지급대상 : 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 지급금액 :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하여 차등지급
            (기본급의 5%~10%) 
 - 지급방식 : 계약만료시 일시지급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66조
(’21.1.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

대학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업대상 : 道내 10개 대학
∘ 지원내용 : 물품(에어컨, 난방기 

등), 인테리어 비용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대학,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20개소 

• 지원내용 : 동일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1.3월)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

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20년 생활임금 : 10,364원
(월 216만원)

∘ 적용대상 : 道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道 간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노동자

• ’21년 생활임금 : 10,540원(월 220만원)
   ※ 1.7% 인상
• 적용대상 : 동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21.1.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2

○
(13개
광역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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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신 규 >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120여개소, 아파트당 최대 500만원 도비  

 지원(자부담10%)
 - 지원내용 :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지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
(’21.1월)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3
○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

< 신 규 > •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10명, 
            5개월 운영
 - 지원내용 : 갑질피해 예방, 고용안정 활동,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진행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제5조

(’21.3월)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3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신 규 > •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노동자 2,000명
 - 지원내용 : 이륜차를 이용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 지원
   ※ 근로복지공단 통해 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 후 분기별로  

    배달종사자 부담금 지원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5조 5호
(’21.3월)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42
○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지원

< 신 규 > •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 지원대상 :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노동자 8,000여명
 - 지원내용 : 재해율이 높은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안

전교육실시 및 안전배달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전 캠페인 추진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5조 5호
(’21.3월)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45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 신 규 > •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임시거주시설인 쉼터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14개 지역 35개소 쉼터
 - 사 업 량 : 쉼터 20개소 내외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 안전시설 보완 등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21.1.1)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031-8030-4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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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가맹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신 규 > • 가맹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신설)
  -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가맹사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1
(’21.1.1.)

공정경제과
(기업거래공정팀)
031-8008-5553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 (도) 디지털 SOC 구축
  - (경기도주식회사) 배달앱 운영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12.1.) : 화성, 파주, 오산 

∘ 주요혜택
 -(소상공인) 종전 민간앱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13%저렴
 -(소비자) 지역화폐 할인, 이벤트  
  * 지역화폐 할인 15% 
    (충전시 10% + 결제시 5%) 

• ‘21년 배달특급 서비스 지역 확대
  -(확대계획) 각 시군별 배달특급 서비스 오픈 희망

시점과 가맹점 모집상황에 따라 조정

(‘21년) 27개 시·군
1분기
(5)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2분기
(9)

안양, 평택, 군포, 양주, 구리, 안성, 의왕, 여주, 연천

3분기
(7)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4분기
(3)

시흥, 동두천, 가평

 ※ 부천, 안산, 과천, 성남 (‘22년 상반기 중 서비스오픈)

• 참여 및 사용방법
  -(소상공인)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
  -(소비자) 앱 스토어(iOS), 플레이 스토어(AOS)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20.5.19.)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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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 농식품 100원 구매 이벤트 
    (매주 목요일 선착순 100명)
  * 사전다운로드 신청 5천원, 
    첫 구매 1만원 할인쿠폰 

    앱 설치 후 사용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
군에서 지역화폐 발행

 - 발행방식 : 시‧군 여건에 맞
게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
로 발급(발급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

 - 발행범위 : 일반발행 + 정책
발행(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
비 등)

∘ 이용방법 및 혜택
 - 소비자 이용
  * 시․군별 지정된 구매처에서 할

인 구매(상시 6%, 최대 10%)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소득공제(30%) 가능
 - 가맹점 등록
  * 카드형 : 요건충족시 자동등록
  * 지류 및 모바일 : 가맹점등록 

필요

•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
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발행

 - 발행방식 : 시‧군 여건에 맞게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발급(발급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

 - 발행범위 : 일반발행 +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산
후조리비 등)

• 이용방법 및 혜택
 - 소비자 이용
  * 시군별 지정된 구매처에서 할인 구매(상시 6%, 최대 

10%)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소득공제(30%) 가능
 - 가맹점 등록 : 가맹점주 신청 → 시장·군수가 등록

(필수요건)
 - 제외대상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유흥

업소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상점, 기타 시장·군수가 
제외하는 점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7.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0.8.)

경제실
(소상공인과)

031-803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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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 제외대상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상점은 
제외

상권 분류 확대

∘ 전통시장, 상점가로만 상권분류
 - (전통시장)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장소로서 요건을 충족한
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곳

 - (상점가) 2,000㎥이내에 도
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30개 이상, 도소매점포가 
50% 이상인 구역

• '골목형 상점가' 요건 추가(상권분류확대)
 - (골목형 상점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
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20.8.12.)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20.8.12.)

경제실
(소상공인과)

031-8030-2584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신 규 > •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 지원
  -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道-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21.1.예정.)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12

○
(서울, 

인천 등 
기시행)

경기도사회적경제
기업 금융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 융자조건 : 신용 3.0%, 담보 

2.5%, 기업당 3억원 최대 10년
  ※사회적가치평가에 따라 2.0%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 융자조건 : 신용 3.5%, 담보 3.0%, 기업당 5억원 

최대 10년
  ※ 사회적가치평가에 따라 2.0% 지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031-8030-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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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 융자실행기관 : 도내 20개 
지역신협

 - 융자실행기관 : 도내 35개 지역신협
(’21.3월중)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

∘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8.10.)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031-8008-3587

○

농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사업 일몰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
교육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21.1.1)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031-8008-4414
○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 신 규 > • 추진목적 
 - 농촌민박시설 이용객에게 안전한 시설임을 확인시킴

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농촌민박의 안전성 강화
• 사업대상 : 도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 약 3,200개소
• 지원내용 : 표지판 제작비 (개소당 100천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20.8.20.)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031-8008-4422
○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 지원내용
 - 잔가지 파쇄기 구입비
 - 잔가지 파쇄작업 인건비

• 지원내용
 - 잔가지 파쇄기 구입비(일몰)
 - 잔가지 파쇄기 임대비용(추가)
 - 잔가지 파쇄작업 인건비(계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21.1.1.)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031-8008-4459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 신 규 > •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 및 직배송을 위한 기반 구축
 -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개선, 직배송, 포장재 비용  등 

지원
 - ’21년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 예정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1.1.1.)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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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종균활용 및 
발효식품산업지원

∘ 사업신청 제한
 - 세금체납, 대기업 운영 기업,  

유사분야 보조사업 지원업체
∘ 사업비 적정성
 - 종균보급기관 비용 별도 계상
   (최대 50%)

•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사업신청 제한 항목 추가
• 사업비 적정성
 - 원료구입비를 제조업체 사업예산의 40% 제한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3728호
(’20.11.24.)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45
○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 

기관명칭 변경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농수산 
진흥원설립 및 

지원조례
(’21.1.1.)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82
○

경기도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물류비 일부 품목별 
  지원단가 지원 
 - 딸기(선박 231원/kg, 
   항공 913원/kg)
 - 새송이버섯(선박126원/kg,
   항공 992원/kg)

• 수출물류비 일부 품목별 지원단가 상향 조정
 * 선박 지원단가를 항공 지원단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
    (농식품부 지침개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4339호)
 - 딸기(선박·항공 최대 913원/kg) 
 - 새송이버섯(선박·항공 최대 992원/kg)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21.1.1.)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52
○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시범사업 대상 : 3개 시ㆍ군 
 - 부천시, 남양주시, 안성시
∘ 사업내용
 - 임산부에게 연48만원(자부담

9.6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 시범사업 대상 확대 : 18개 시ㆍ군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하남, 평택, 시흥, 이천, 고양, 

부천, 안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21.1.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 지원대상
 - 시군,농협,농업법인체 등 공동

으로 이용 가능한 경영체

• 지원대상
 - 좌 동 
 -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사람(1인 이상) 반드시 포함

항공안전법
제109조, 
제125조
(’20.6.9.)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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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 신 규 > • 경기밀 생산 장려금, 수매자금, 축제 지원
 -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 및 수매를 

위한 수매자금 지원
• 경기밀 생산단지 장비 지원
 - 밀 재배면적이 일정이상 규모화 및 단지화 된 농업

경영체에 농업기계 지원

밀 산업 육성법 
제1조 및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1.1.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3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 신 규 >
 

•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친환경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 
• 내용
 - 친환경수산물 인증,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 일부 지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21.1.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031-8008-4797
○

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권한

 일부 이양

∘ 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시행

• 「지방이양일괄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권한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 지방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
  -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변경 등 

※ 경기도 지방어항 5개소 중 3개 어항 개발 권한 이양
 - 권한 이양 : 화성(전곡항, 제부항), 안산(탄도항) 
 - 권한 유지 : 김포(대명항), 시흥(오이도항)

지방이양일괄법
(’21.1.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031-8008-4529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국고 30%, 자부담 70%
∘ 사업대상 : 수산식품 수출업체

(간접수출 포함)
∘ 지원한도 : 국비 70백만원
 - 가공설비 3대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수산식품 수출업체(간접수출 포함)
• 지원한도 : 국비 150백만원
 - 가공설비 6대

수산식품산업법 
제15조

(’21.2.19.)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031-8008-4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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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각 시·도(병성감정실시기관)
에서 검사 후 검사결과 송
부(증명서 발급 요청) →

   증명서발급(국립수산과학원)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 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및 각 시·도(병성감정실시기관)
 - 각 시·도의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전염병 검사 후 

검사증명서를 국립수산과학원 경유 없이 의뢰 기관
(시·군 등)에 직접 발급(기간 단축 효과)

   ※ 경기도 병성감정실시기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21.2.19.)

농정해양국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031-8008-6505

○

방역조치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지정

∘ 법정 수산생물전염병 : 20종 
 - 양식장 등에서 전염병 발생시  

방역조치* 실시
  * 이동제한·격리·살처분 등

• 법정 수산생물전염병 : 25종 (5종 추가)
 -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피해가 보고된 전염병 추가 
 - 어류 전염병(2종) 및 갑각류 전염병(3종)
 -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 및 살처분 대상 전염병의 

경우 살처분에 따른 보상비 등 지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21.1.4.)

농정해양국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031-8008-6505

○

수산생물 
병성감정

처리기간 축소

∘ 병성감정 처리기간 : 18일 
 - 어업인 양식생물 질병검사 의뢰

→ 수수료 납부 → 병성감정 → 
검사결과 통보(유선·우편)

• 병성감정 처리기간 : 16일 (2일 축소)
 - 신속한 병성감정으로 질병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 
 -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불편 해소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20.12.8.)

농정해양국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031-8008-6505

○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확대 

∘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 
항목 (4개)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총인(T-P), 
총질소(T-N)

•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항목에 총유기탄소(TOC) 추가 
(5개)

 ※ TOC는 즉시 측정 가능함(BOD 5일가량 소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21.1.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031-8030-3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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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 축산계열화사업 지정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돼지, 닭, 오리, 염소)
 - 돼지 등록시행일(‘21.1.15)
 ※ 소는 종전대로 지정

축산계열화사업
에 관한법률

제5조의3
(’20.7.15./’21.1.15.)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031-8030-3425

○

ASF 
중점방역관리 

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 신 규 > • ASF 중점방역관리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미(未) 설치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500만원(1차), 750만원(2차), 1,000만원(3차)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9개 시·군
 - 방역시설 : 내·외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
(’21.5.15.)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3

○
(강원)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 신 규 > • 동물병원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할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후 수의사법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  

수의사법
제2조, 

제16조의2·3·4 
(’21.8.28.)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75

○

인식표 동물등록 
방식 폐지

∘ 동물등록 방식
 -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 인식표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21.2.12.)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031-8030-4412
○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 동물판매업자의 동물판매 시 
동물등록 미신청

•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한 이후 판매

동물보호법 
제36조

(’21.2.12.)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031-8030-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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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동물유기 
처벌 강화

∘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 300만원 이하 벌금형 동물보호법 
제46조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031-8030-4412
○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 신 규 >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랍의 생명ㆍ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2021.2.12.)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031-8030-4412
○

산림조합 
설립인가 및 

구조개선 사무 
지방이양

∘ 산림청장이 산림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업무수행

 

•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산림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업무수행

 - 설립·정관변경·합병 인가, 청산·해산 등 행정처분
 - 부실조합 결정, 시정조치, 파산 신청 구조개선 조치

지방일괄이양법 
제45조, 제46조

(’21.1.1.)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35
○

보호수 지정·해제 
시·군 사무위임

∘ 보호수 지정·해제 및 관리자  
 - 지정·해제(시·도지사)
 - 관리(시장·군수)

• 보호수 지정·해제 및 관리업무 시장·군수가 시행
 -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심의위원회 포함)
 - 보호수 관리 및 이전, 행위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별표2
(’21.1.예정.)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54

○
(충남
등 7)

사방사업 시·군 
재위임

∘ 사방사업 시·도지사 시행
 - 시행, 설계, 시공 등

• 사방지 지정 등 13종 사방사업 시장·군수 시행
 ①사방지의 지정 ②사방사업의 시행 ③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④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⑤공무원의 
조사 등 ⑥손실보상 등 ⑦보상금의 결정 ⑧수익의 귀속 
⑨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⑩사업사업의 위탁 ⑪재결의 
신청 ⑫공부의 비치 ⑬대장의 열람 등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별표1
(’21.1.예정.)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82

○
(서울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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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일반20만원, 저소득50만원

•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 (50만원 → 60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1.1.1.)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624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및 
조치 기준 강화

< 신 규 > • 재도장공사*를 신고대상사업장에 포함(추가)
 *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공동주택 외벽페인트칠
•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 재도장공사의 경우 롤러방식 원칙(분사방식 X)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4조

시행규칙별표13,
14

(’21.1.1.)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5

○

∘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 건축물축조공사의 경우 분사

방식 작업 시 방진막 설치

•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 특히, 병원·학교 등 주변 건축물축조공사의 경우 공

사규모에 관계없이 롤러방식 원칙(분사방식 X)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출
서류 통합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시설 
 - 제외 : 연구실, 학교 등
 - 벌칙 :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21.4.1.)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031-8008-5232

○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 신 규 > • 화학사고를 대비한 지자체의 대응계획을 수립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 복구 및 지원(긴급구호, 응급의료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21.4.1.)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031-8008-5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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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제도 

시행

∘ 시ㆍ군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 시 감리업
무 수행 가능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록제도 시행

 - 2021.1.1.부터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감리인만 감리
업무 수행 가능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21.1.1.)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031-8008-4243

○

수은함유폐기물 
지정폐기물 신규 

지정

∘ 지정폐기물 미분류
 - 공정오니 외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

• 수은 함유 폐기물을 시·군·구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후 배출

 - 수은함유폐기물(온도계, 혈압계 등)
 - 수은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필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21.7.22.)

환경국
(자원순환과)

031-8008-3458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신 규 > • 분리배출 품목 중 투명 페트병 추가
 - 공동주택(’20.12.25), 단독주택 등(’21.12.25) 시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20.12.25.)

환경국
(자원순환과)

031-8008-4258
○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 요건 

신설

< 신 규 > •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 요건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 
  * 처리시설 바로 옆 주택, 반경300m 이내에 20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0.12.10.)

환경국
(자원순환과)

031-8008-4263
○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 신 규 > • 포장제품의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재포장 금지
 - 적용대상 : 판매과정 추가 포장, N+1 등 행사기획 

포장, 낱개판매 제품을 3개 이하 함께 포장하는 경우
  ※ ’21.1월 시행 후 3개월 계도기간 부여(중소기업은 7월

부터 적용)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21.1.1.)

환경국
(자원순환과)

031-8008-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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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관련 

의무 신설

∘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 자가측정 결과 사업장 보관
 - 방지시설면제자 측정의무 없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련 변경
 - 자가측정 결과 행정기관 제출 의무 신설
 -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자는 연 1회 이상 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20.5.27.)

광역환경
관리사업소

031-8008-8385
○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 일부 
개정(안)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자동측정법 베타
선법의 등가성 평가일수 및 기간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법의 등가성 평가일수 
및 기간(1회(10일)/년)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 (PM-2.5) 
자동측정법의 등가성 평가일수 
및 기간(1회(7일)/반기)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자동측정법 
베타선법의 등가성 평가일수 및 기간 변경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법의 등가성 
평가기간을 격년제로, 평가일수를 연속 14일로 변경
(기존 1회(10일)/년 → 1회(14일)/2년)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2.5) 자동측정법의 등가성 
평가기간을 격년제로, 평가일수를 연속 23일로 변경
(기존 1회(7일)/반기 → 1회(23일)/2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절차법
  제46조

  (’21.1.예정)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031-250-2592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개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 

 - 48시간 밀폐조건에서의 실내
라돈 측정값을 표시하고 평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 
 - 48시간 밀폐조건에서의 실내라돈 측정값을 표시하고 

평가, 24시간 환기장치 가동조건에서의 실내라돈 측
정값 및 실내라돈 권고기준 도달시까지 소요되는 환
기장치 가동시간을 추가로 표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국
립환경과학원고

시제2020-23호)
(‘20.7.3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031-250-2628
○

폐수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확대

∘ 폐수배출허용기준
 - 주석(Sn): 기준없음
 - 생태독성:
   1~5종 사업장 35개 업종  

• 폐수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확대 실시
 - 주석(Sn): 배출허용기준 신설
  ※ 청정지역(0.5mg/L), 가·나·특례지역(5mg/L) 
 - 생태독성: 1~5종 사업장 전 업종(82개 업종) 확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21.1.1.시행.)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031-25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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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공공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변경

∘ 방류수수질기준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COD기준(20~40mg/L)

• 방류수수질기준 변경(COD → TOC)
 - 총유기탄소량(TOC) 
   ※ TOC기준(15~25mg/L)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
(’21.1.1.시행.)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031-250-2674

○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신 규 > • 도시재생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면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6조의2 및 

제30조
(’21.1.예정.)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031-8008-5574
○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추가 신설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30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54조
(’20.09.08.)

도시주택실
(신도시추진단)

031-8008-3243
031-8008-3247

○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 
비중 조정

∘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 비율

 - 전용면적 60㎡ 이하:공공분양
   주택 건설호수의 85%이상
 - 전용면적 60㎡~85㎡:공공분양

주택 건설호수의 15%이하

• 중대형 평형의 주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 비율 조정

 - 전용면적 60㎡이하: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의 70% 이상
 - 전용면적 60㎡~ 85㎡: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의 30% 이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
(’20.11.03.)

도시주택실
(신도시추진단)

031-8008-3243
031-8008-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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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일반물류단지 
지정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 100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 100만㎡ 이하: 시·도지사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 개발, 2개 시·도 이상이 
   걸쳐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그 외의 경우 : 시·도지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21.1.1.)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031-8008-4338
○

경기교통공사 
출범

< 신 규 > • 광역도단위 최초 교통공사 설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경기도 공공버스 위탁운행 및 관리
 - 대중교통 환승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광역 ․ 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계획 수립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교통공사설
립 및 운영조례

(’20.7.15.)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902

○

개인택시 양수자 
자격요건 완화

∘ 사업용 자동차 등 경력요건 
 -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 경력요구 요건 폐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
 -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21.1.1.)

교통국
(택시교통과)

031-8030-3743
○

플랫폼 사업의 
제도화

< 신 규 >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 플랫폼,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
 -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반영
 -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총 허가대수 관리 
• 플랫폼 가맹사업 및 플랫폼 중개사업
 -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21.4.8.)

교통국
(택시교통과)

031-8030-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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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시 처분근거 
명확화

∘ 전액 수납입 위반 시 처분
 -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전액관리제 제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 일정금액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 시 
 - 운송수입금 자료 보관 위반 및 수납· 운송기록 허위 

작성 시 과태료부과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21.4.8.)

교통국
(택시교통과)

031-8030-3744
○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 스마트폰을 통해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 서비스 도입

 -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한 승
차대기 요청

 -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 시범 실시 후 확대

•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 제공매체 확대
 -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전광판 확대 설치 지원사업」 도비 

지원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류소 승차벨” 항목 추가
 - 정류소 내에 승차벨 설치를 지원하여 道 교통정보센

터와 실시간 서비스 연동

경기도 자체계획
(’21.하반기

※ 시․군별 
  순차 설치)

교통국
(교통정보과)

031-8008-6833
○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가능한 칸막이식 업역
  규제

• 업역규제 폐지
 -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 
   가능하도록 업역 칸막이 폐지
  ※ (’21~) 공공공사 시행, (’22~) 민간공사 포함 전면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1.1.1.)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031-8030-3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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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전국
공통

공사현장
화재안전 강화

∘ 임시소방시설 과태료 규정없음
 - 미설치 시 조치명령만 가능

• 임시소방시설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10조의2

(’20.12.10.)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1
○

지하구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500m미만 사업용 전력구 및 
통신구는 특정소방대상물 미
포함

 - 소방시설 설치의무 없음

• 모든 사업용 전력구 및 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
 -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소방시설 소급설치
   (’22.12.9.까지) 

소방시설법 
제11조

(’20.12.10.)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1
○

소방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하도급 제한

∘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제한
 - 시공분야 하도급 제한

• 불공정 도급행위 근절위한 하도급 제한 범위 확대
 - 설계·감리 분야까지 확대하여 하도급 제한

소방시설공사법
제22조

(’21.6.예정)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1
○

위험물 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운반차량(탑차) 운반자 
자격요건 미규정

• 위험물 운반차량 운반자 자격기준 신설
 - 위험물분야 자격취득자, 위험물 안전교육 수료자

위험물안전관리
법 제20조
(’21.6.10.)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91
○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 

의무화

∘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 중지에 
대한 신고절차 및 안전조치 
의무를 지침으로 규제

• 위험물 제조소등을 3개월 이상 사용중지 시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개정

  ※ 위반 시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
법 제11조의2
(’21.10.2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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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관계인 
정기점검 제출 

의무화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및 검사 후 결과 기록보존 의
무에 한정 규제

•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점검 결과 제출

  ※ 점검결과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
법 제18조

(’21.10.2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91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 위험물 유사법령 과태료 처분
  금액 보다 낮음

• 과태료 처분액 상향 개정
 - 대상 : 임시저장‧취급 승인 미비 등 11건
 - 변경내용 : (전) 200만원  (후) 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
법 제39조

(’21.10.2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91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확대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 
카드’ 발급 지원 : 연간9만원

∘ (사용처) 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9만원 → 10만원
• 지원인원 : 293,536명 → 313,290명(+19,754명)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21.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031-8008-4698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사업 확대
 -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 지역화폐 드림(신규)*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2021년 32개 시설 참여 예정)

  * 이용료(환급액) : 1만원 이상(5천원), 3만원 이상(1만원), 
5만원 이상(1만5천원)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1.3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031-8008-2276
031-8008-4682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 

업무 이양

∘ 경기도에서 일괄 처리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업무 이양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설립계획승인, 등록취소 등

지방일괄이양법
(’21.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031-8008-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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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 신 규 >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20.12.10.~)

 - 위치 : 판교(남부), 의정부(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 운영시간 : 평일 13:00~17:00 ※ 비상주, 예약제

 - 상담내용 : 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및 법률컨설팅

경기도 자체계획
(’20.12월)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031-8008-3631

○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

∘ 도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악기대여사업 공모‧선정
 - 악기대여료 지원(개소당 4백만원)

• 지원 확대
 - (내용) 악기대여 → 악기대여 + 예술강사 파견교육
 - (개소당 지원비) 4백만원 → 8백만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의 1
(’21.1월)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031-8008-4666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 신 규 > • 도내 예술동호회를 대상으로 공모 ‧ 선정하여 교육프
로그램,  임차료, 코디네이터 운영 등 지원

 - 50개소 지원 예정(개소당 3,400천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의 1
(’21.1월)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031-8008-4666
○

거리로 나온
예술

∘ 재능있는 아마추어 공연예술
인․동호인(음악․연극․무용․다원
예술 등)에게 거리공연 지원

  - 1회(30분)당 500천원
    (인건비 300, 운영비 200)

• 지원대상 확대
 - 공연 → 공연 + 미술작품 전시

 ※ 1회 지원금액 500천원(인건비 300, 운영비 200)
    ▶1회 기준 : 공연 30분, 미술작품 전시(5시간)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1.1월)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031-8008-4693
○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유소년 축구클럽 리그 운영 및 
우승팀 해외연수 지원

•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분야 확대
 - 축구클럽 → 축구클럽 + 야구클럽
  ※ 우승팀 캠프 지원(우수선수와의 만남 등) 

경기도 자체계획
(’21.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031-8008-4535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 신 규 > •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
 - 단기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경기도 자체계획
(’21.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031-8008-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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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도사편찬사업

< 신 규 >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및 소위원회운영 지원, 도사편찬 
학술회의 개최, 자료수집, 소식지 발간 운영 등

  (196백만원)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조례 제14조
(’21.3월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031-8008-4748
○


